
Ⅴ . 會社別 對應戰略

1. 導入에 따른 影響

사업비차배당제도가 도입되고 가격자유화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개별

회사의 상황은 상이하며,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기 위한 對應戰略은 차별화

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많은 회사가 설립된

지 10년을 전후한 시점이고, 當期純利益이 발생하는 회사가 기존사를 제

외하고는 거의 없어 회사별로 유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부익부빈익빈

현상만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초기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생명보험산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후발사에서 비차익이 발생하는 기존사의 판매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

하거나 유사한 예정사업비를 부과하여 판매함으로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규모의 경제 진입, 안정된 판매시스템, 효율적인 手當體系를 가진

기존사에 대응하여 후발사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방식 자체에

무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 결과 많은 회사가 누적손실이 심화되어 資

本金을 蠶食하고 회생불능의 상황에 도달해 ' 98년 8월 4개 생보사가 퇴출

되었고 99년 11월 현재도 몇 개사가 구조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실화의 가장 큰 요인이 초과사업비 발생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사업비 책정 및 효율적인 사업비 지출은 절대적인 과제일 수

밖에 없으며,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회사의 配當政策도 중요

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초과사업비 및 실제사업비 발생 기준으로 몇 개 회사에 대해 사업비차

배당제도 도입에 따른 상품별 보험료 變化 效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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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차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는 보험료 인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초과사

업비가 발생하는 회사는 중장기적으로 사업비차배당을 할 수 있도록 예정

사업비율의 인상 또는 실제사업비의 인하가 필요하다. 短期的으로는 지급

여력 확보가 중요하므로 가격자유화 상황에서는 예정사업비율 인상이 불

가피하다.

다음 <표 Ⅴ- 1>에서 <표 Ⅴ- 7>까지 7개의 표는 FY'98 기준으로 상품

유형별, 회사별 예정사업비율 및 실제사업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사업비율

의 차이는 일시납, 전기납 등 납입기간의 차이와, 실제사업비의 분배방법

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실제사업비의 크기로 보험료 大小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28) 특히,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상품별 사업비율에 대한 정보

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고, 현재의 가격 기준으로 초과사업비 발생 여부에

따라 배당금 수준이 결정되므로 초과사업비율의 크기로 상대적인 보험료

인상 및 인하요인을 분석한다.

<表 Ⅴ- 1> 個人年金保險 事業費率 分析

(단위 : %)

구 분 예정사업비율 실제사업비율 초과사업비율

A-1회사 16.93 13.44 - 3.49

A-2회사 15.64 12.17 - 3.47

A-3회사 22.08 33.60 11.52

A-4회사 23.84 32.22 8.38

자료 : 생명보험 각사 '99년 3월말 월말보고서

28) 이연사업비 상각기간이 끝나지 않은 회사는 실제사업비율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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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年金保險은 초장기상품으로 사업비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

다. <표 Ⅴ-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비차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는 약

3.5%의 이익이 발생하고, 사업비차 손실이 발생하는 회사는 10% 전후의

손실이 발생해 영업보험료 규모로 10% 이상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는 예정사업비율과 실제사업비율이 낮은 반면

손실이 발생하는 회사는 모두 높게 나타나고, 실제사업비율은 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表 Ⅴ- 2> 其他 生存保險 事業費率 分析

구 분 예정사업비율 실제사업비율 초과사업비율

B-1회사 32.24 29.31 - 2.93

B-2회사 17.35 14.43 - 2.92

B-3회사 20.44 29.48 9.04

B-4회사 21.64 34.91 13.27

자료 : 생명보험 각사 '99년 3월말 월말보고서

其他 生存保險은 일반 연금보험과 교육보험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개인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표 Ⅴ

-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비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회사는 수입보험료

의 2% 이상 배당 여력이 발생하고, 초과사업비가 발생하는 회사는 1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이 발생한다. 두 회사간의 기타 생존보험

의 상대적 보험료 변화는 12% 이상으로 분석된다. 기타 생존보험의 수입

보험료가 감소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價格競爭力을 유지하기 위한 10% 이

상의 보험료 인상은 회사의 인지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59 -



<表 Ⅴ- 3> 保障性保險 事業費率 分析

구 분 예정사업비율 실제사업비율 초과사업비율

C-1회사 44.66 36.15 - 8.51

C-2회사 50.12 41.86 - 8.26

C-3회사 41.32 55.96 14.64

C-4회사 38.75 67.93 29.18

자료 : 생명보험 각사 '99년 3월말 월말보고서

保障性保險은 저축성상품에 비해 건당 보험료 수준이 낮아 수입보험료

에 대한 사업비율이 타상품유형에 비해 높다. <표 Ⅴ- 3>에서 보듯이 보

장성보험의 경우 예정사업비율을 기준연령(남자 40세)에서 50% 이하로 규

제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 40세 이하 및 여자의 경우 예정사업비율은

50%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비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회사는 납입보

험료의 8% 수준의 배당이 가능하나, 超過事業費率이 높은 회사는 보험료

인상요인이 10% 이상으로 상대적인 보험료 변화율은 약 20%에 달해, 초

과사업비 발생 억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表 Ⅴ- 4> 生死混合保險 事業費率 分析

구 분 예정사업비율 실제사업비율 초과사업비율

D-1회사 14.58 12.19 - 2.39

D-2회사 11.23 10.35 - 0.88

D-3회사 11.82 15.85 4.03

D-4회사 9.31 13.83 4.52

자료 : 생명보험 각사 '99년 3월말 월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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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혼합보험은 저축성이 가장 강한 상품으로 상품에 비해 건당 보험

료 수준이 높아 사업비율이 타상품유형에 비해 낮다. 또한, IMF 금융지원

후 流動性 確保를 위해 많이 판매된 금리연동형상품인 슈퍼재테크보험이

포함되어 사업비차익이 발생하는 회사가 거의 없으며, 발생한 경우도 이

익률이 낮다. 한편, 초과사업비율이 발생한 경우도 크지 않은 편이다. 사

업비차익의 차이에 따른 회사들간의 상대적인 보험료 변화율은 5% 수준

으로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으나, 동상품은 저축성상품으로 價格敏感度

가 크기 때문에 초과사업비 인하대책이 필요하다.

<表 Ⅴ- 5> 退職保險 事業費率 分析

구 분 예정사업비율 실제사업비율 초과사업비율

E-1회사 0.85 0.24 - 0.61

E-2회사 0.89 0.35 - 0.54

E-3회사 0.73 1.30 0.57

E-4회사 0.80 1.59 0.79

자료 : 생명보험 각사 '99년 3월말 월말보고서

退職保險은 업계 공동상품이며, 단체상품으로 예정사업비율이 가장 낮

다. <표 Ⅴ-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비차익 및 초과사업비율이 ±

0.5% 전후에 있어 회사별로 커다란 차이는 없다. 사업비차배당을 할 정도

의 이익은 시현되지 않으나, 초과사업비가 발생하는 회사는 실제사업비

절감을 통하여 손실을 최소화해 財務健全性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상품의 초과사업비율은 회사별로 안정적이나, 수입보험료 점유율이 높

아 절대적인 손익의 크기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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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Ⅴ- 6> 其他 團體保險 事業費率 分析

구 분 예정사업비율 실제사업비율 초과사업비율

F-1회사 44.11 37.94 - 6.17

F-2회사 5.77 1.99 - 3.78

F-3회사 25.58 38.27 12.69

F-4회사 15.69 31.01 15.32

자료 : 생명보험 각사 '99년 3월말 월말보고서

기타 단체보험은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제외한 단체보험으로 보장성보

험과 저축성보험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회사별 상품구성비율, 납입방법

에 따라 사업비율이 크게 상이하다. <표 Ⅴ-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체

로 사업비차익이 발생하는 회사는 3% 이상의 配當餘力이 있는 반면, 초

과사업비가 발생하는 회사는 10% 이상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어 상대

적인 보험료 차이는 13%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表 Ⅴ- 7> 金利連動型保險 事業費率 分析

구 분 예정사업비율 실제사업비율 초과사업비율

G-1회사 8.98 7.24 - 1.74

G-2회사 5.39 4.62 - 0.77

G-3회사 7.32 10.35 3.03

G-4회사 6.73 9.89 3.16

자료 : 생명보험 각사 '99년 3월말 월말보고서

금리연동형보험은 보장부분이 거의 없고, 은행 저축과 유사한 저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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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다. 대체로 공동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납입방법에 따라 예정

사업비율에 차이가 발생하나, 편차가 적은 편이다. <표 Ⅴ- 7>에서 보듯이

초과사업비율 분석에서도 회사별로 커다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산성 향

상을 도모하든지, 대부분의 회사가 초과사업비율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동상품을 段階的으로 줄여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2. 一般 戰略

사업비차손익을 기준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와 손실이 발생하는 회

사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비

차이익이 발생하는 회사의 경우 사업비차배당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

격경쟁력을 확보하고 市場 先占戰略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사업비차익을

계약자에게 환원해 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업비차배당 이름하에 배당

을 실시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전략과 함께 規模의 經濟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확대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규모의 경제에 진입하

지 않으면서도 사업비차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업비차이익률 및 절대액을 증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경우

에 따라서는 선배당 형태인 예정사업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직접적인 가격

비교가 가능한 전략을 구사한다면 향후 금융산업에서 요구하는 대형화 전

략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差別化된 서비스전략을 도입하여 계

약자가 最大의 效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주력할 필요

가 있다. 사업비차익 발생회사의 대응전략은 <그림 Ⅴ- 1>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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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 1> 事業費差益 發生會社의 對應戰略

가 격 우위 전 략이 미 지 각 인 전 략

◈ 사 업 비 차 배 당 에

대 한 홍 보

◈ 다 양 한 서 비 스

전 략 마 련

◈ 예 정 사 업 비 율 인 하

로 가격 우 위 확 보

◈ 가 격 차 별 화 를 통 한

시 장 선 점

대 형 화 전 략

◈ 시 장 점 유 율 확 대

◈ 규 모 의 경 제 지 속

⊙ 계약 자 효 용 극 대 화

⊙ 규모 의 대 형 화

⊙ 수익 의 극 대 화

현재 損失이 발생하는 회사의 경우, 사업비차배당이 곤란한 상황이다.

형식적이지만 사업비차배당의 구색을 갖추는 것과 전혀 사업비차배당을

하지 않는 것은 영업환경에서 중요한 차이를 의미한다. 특히 생명보험 산

업은 인지산업으로서 모집인이 소비자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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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사업비차배당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간에 대한 계약자들의 인

지도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향후의 금융환경은 계약자는 금융지식

이 증대되고, 契約者責任原則이 강조될 것이므로 우량 금융기관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 및 經營效率

化 戰略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격자유화 상황에서 사업비차손실이 발생하는 회사의 마아케팅 전략

으로는 專門化 및 틈새시장 전략을 들 수 있다. 先導會社(leading

comp any)와의 가격경쟁을 피하고 회사 자체의 특성에 부합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신상품의 개발로 가격경쟁에서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법으로는 지역별, 직종별, 연령별,

성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장조사를 시행한 후 標的市場(target m arket)에 부합하는 신상품을

개발한다면 가격요소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있다.

사업비 절감 측면에서는 제휴마아케팅과 전자상거래(cyber marketing),

전화판매(telem arketing)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판매채널 확대시

에는 기존 모집조직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差別化하여 모집조직의 생산성

확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매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전

자상거래 등은 21세기의 주요 마아케팅 수단으로 등장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cyber 공간에서 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弘報 및 서

비스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외에 상품전략으로는 先配當 성격인 무배당상품 판매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직접적인 경쟁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배당

상품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배당상품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

을 검토할 수 있다. 최근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과정에서 배당상품의

계약자배당 수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반해 무배당상품은 잉여금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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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주주배당으로 歸屬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형사와의 직접적인 경쟁도

회피하고, 향후 이익이 발생하여 상장이 되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무배당상품 판매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상품에 따라 사업비차익이 발생하는 회사와 경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장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하더라도 예정사업비는 회사의 특성에 부합하도

록 설계하여 출혈경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보험상품은 보험시장의 不

完全性으로 인해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수요탄력도가 낮고, 수요곡선(판매

선)이 2중으로 屈折되어 있다.29) 아래 <그림 Ⅴ-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율영역의 범위내에서는 범위 밖에 비하여 가격이 판매량에 커다란 영향

을 주지 못한다.

<그림 Ⅴ- 2> 保險市場에서의 價格形成

가격

P2

P 1

0

상위비판점

하위비판점

자 율

영역

판매선

x1 x2 판매량

따라서 각 회사는 상품별로 자율영역을 찾아내어 자율영역 내에서 자

29) 자세한 내용은 조해균, 『신보험경영론』, 박영사, 1994, pp.161∼1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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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경험실적 및 특성에 부합하는 가격을 산정하여 초과사업비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同 方案은 표준책임준비금제도와 표준

해약환급금제도30)가 도입되면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예정사업비의 범위

가 결정될 수 있으나, 주어진 범위내에서 최적의 사업비 수준을 결정한다

면 초과사업비 발생 억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효율화 전략으로는 회사 조직원의 1인당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

가 있다. 생산성 향상은 固定費用을 줄여 단위당 비용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초과사업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동

시에 실제사업비 절감 등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한, 부실모집조직의 과감한 정비, 회사내 구조조정 등 經營革新을 단행하

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초과사업비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보유계약의 유지율 제고를 들

수 있다. 유지율을 향상시키면 사업비 재원 확보를 도모할 수 있고 또한,

유지비의 대부분이 내근 직원의 人件費로 지출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

1건당 실제사업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일부 외국사의

13회차 유지율이 91%31)임을 고려한다면 많은 보험회사들의 유지율 향상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유지율 향상에 따라 계속 유입되는 수입보

험료에 포함된 예정사업비 부문은 초과사업비에 충당되고 잔여가 발생하

30) 표준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의 지급불능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이

마련한 최저 준비금으로써 일반적으로 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이자율이나

위험률보다 보수적으로 책정하여 산출된다. 표준해약환급금은 보험가격자유

화에 따라 계약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책임준비금 또는 납입보험료의 일정

수준 이상 만큼 해약환급금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써 과다한 실제사업비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

31) 금융보험통신, 1999년 10월 4일자에 따르면 F Y '98 국내 보험사 13회차 유지

율이 평균 54.0%인데 반해 IN G생명의 F Y '98 8월 13회차 유지율은 91%로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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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익으로 計上될 수 있다. 유지율 향상을 위해 미국 등 선진 외국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 <그림 Ⅴ- 3>은 사업비차손이 발생하

는 회사의 對應戰略을 요약하였다.

<그림 Ⅴ- 3> 事業費差損 發生會社의 對應戰略

◈ 전 문 화 및 틈 새 시 장 공략

◈ 제 휴 마 아 케 팅 , 전자 상 거 래 등

사 업 비 절 감 판 매 채 널 개 발

◈ 무 배 당 상 품 의 활 성화 를 통 한

가 격 경 쟁 력 확 보

◈ 임 직 원 1인 당 생 산 성 향상

◈ 유 지 율 제 고를 통 한 예정

사 업 비 확 보

◈ 비 효 율 조 직 의 정 비 를 통한

실 제 사 업 비 절 감

⊙ 저 비 용 고 효율 조 직 구 조

⊙ 사 업 비 차 손 익의 안 정 화

⊙ 기 업 의 계 속성 유 지

경영 효 율 화 전략마 아케 팅 전 략

사업비차익의 발생유무를 떠나 가격자유화 및 사업비차배당제도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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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면 변화하는 환경요인을 기회와 위협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전략적 관

점에서 개별 회사의 强·弱點과 결합시켜 효과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과정32)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수립은 機會를 활용하고 威脅을 회피하거

나 기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환경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협이 교차

한다면 바람직한 전략대안을 찾아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33)

32) 이러한 과정을 SW OT 분석이라 하는데 이는 강점 (str en gth s ), 약점

(w eaknes ses ), 기회 (opportunities ), 위협 (thr eat s )의 매트릭스를 통해서 바람

직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33) 채서일, 『마케팅』, 학현사, 1995. 8, pp .19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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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會社 및 商品 類型別 戰略

제2절의 일반적인 전략과 함께 회사별, 상품별로 예정사업비율, 실제사

업비율 및 초과사업비율을 분석하여 경쟁회사 또는 선도회사 등과 비교함

으로써 회사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自社分析이 가능하고 이와 병

행하여 競爭者分析을 실시하여 개별 상황에 부합하는 대응전략을 마련하

면 더욱 효율적인 경영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명보험상품은 상품유형별, 납입기간별로 사업비율이 상이하므로 상

품유형별 사업비분석이 필요하다. 회사별 전체 사업비 분석은 회사별 상

품판매 포토폴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 분석이 의미가 없다. 즉,

회사 처럼 보장성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회사는 사업비율이 높은 반면, 저

축성보험 및 단체보험을 많이 판매하는 회사 는 사업비율이 낮다. 따

라서 회사별 사업비율 비교는 전략수립에 커다란 도움을 주지 않는다. (<

표 Ⅴ- 8> 참조)

<表 Ⅴ- 8> 會社別 事業費率 例示(FY'98)

(단위 : %)

구 분
예정사업비율

(A)

실제사업비율

(B)

예정대실제 사업비율

(B/ A)

회사 63.1 55.8 88.4

회사 7.9 13.5 170.9

회사 17.7 15.0 84.7

회사 23.6 60.6 256.8

전회사계 15.3 14.2 92.8

자료 : 생명보험 각사 '99년 3월말 월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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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商品 類型 別 戰 略

FY'98 결산결과를 기초로 예정 및 실제사업비율이 상이한 6개사의 상

품유형별 사업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Ⅴ- 9>와 같다. 상품유형은 생존

(노후복지, 개인연금, 기타생존), 보장성, 생사혼합, 단체(종퇴보험, 기타단

체), 금리연동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금리연동형상품은 각 유형과 중복되게

집계 되었다. 상품유형별로 분석하는 것은 상품별로 예정사업비율이 상이

하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동 분석을 통하여 회사별로 자사의 商品類型이

타사의 상품유형에 비해 사업비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지는지를 판단하여

계속적인 판매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전 회사의 사업비를 분석하지 못하고 편의상 회사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6개사만 분석하였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6개사 중의 하나

또는 그 중간에 포함되므로 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개략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6개사의 선정은 사업비차익이 가장 큰 회사와 손실이 가장 큰

회사를 기준으로 기존사 2사, 신설사 2사, 보장성보험 위주의 외국사 2사

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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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Ⅴ- 9> 會社別, 商品別 事業費率(FY'98)

(단위 : %)

구분
노후복지 개인연금 기타 생존 생존 계

예정 실제 이익 예정 실제 이익 예정 실제 이익 예정 실제 이익

A사 5.78 6.06 -0.28 15.64 12.17 3.47 17.35 14.43 2.92 16.24 13.46 2.78

B사 5.67 9.16 -3.49 14.80 16.04 -1.24 17.87 21.99 -4 .12 12.57 15.47 -2.90

C사 5.69 5.73 -0.04 13.86 15.56 -1.70 13.16 14.27 -1.11 10.97 12.00 -1.03

D사 5.90 9.39 -3.49 22.08 33.60 -11.52 21.64 34.91 -13.27 15.21 23.65 -8.44

E사 - - - 32.89 44.13 -11.24 18.52 46.32 -27.80 31.43 44.36 -12.93

F사 - - - - - - - - - - - -

구분
보장성 생사혼합 개인 계 종퇴보험

예정 실제 이익 예정 실제 이익 예정 실제 이익 예정 실제 이익

A사 40.21 33.11 7.10 11.11 11.41 -0.30 19.98 17.33 2.65 0.85 0.24 0.61

B사 50.12 41.86 8.26 11.82 15.85 -4 .03 19.77 21.03 -1.24 0.73 1.30 -0.57

C사 38.42 40.17 -1.75 9.82 10.38 -0.56 16.61 17.57 -0.96 0.92 0.86 0.06

D사 38.75 67.93 -29.18 9.31 13.83 -4 .52 12.77 20.01 -7.24 0.90 1.03 -0.13

E사 56.71 93.41 -36.70 23.04 35.30 -12.26 48.63 79.32 -30.69 - - -

F사 63.45 55.97 7.48 43.12 45.87 -2.75 63.12 55.80 7.32 - - -

구분
기타 단체 단체 계 금리연동 회사 계

예정 실제 이익 예정 실제 이익 예정 실제 이익 예정 실제 이익

A사 8.24 6.04 2.20 3.38 2.22 1.16 8.30 7.97 0.33 15.78 13.50 2.28

B사 8.20 8.53 -0.33 1.92 2.45 -0.53 7.32 10.35 -3.03 16.32 17.42 -1.10

C사 10.42 9.02 1.40 5.12 4.47 0.65 5.96 6.31 -0.35 12.86 13.30 -0.44

D사 4.65 5.67 -1.02 2.06 2.46 -0.40 6.73 9.89 -3.16 10.05 15.55 -5.50

E사 15.22 56.71 -41.49 15.22 56.71 -41.49 20.81 30.79 -9.98 46.21 77.69 -31.48

F사 29.92 59.92 -30.0 29.92 59.92 -30.0 - - - 63.10 55.81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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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보험의 대부분을 점유했던 노후복지연금보험의 경우 금리연동형상

품으로 IMF 구제금융지원 이후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업비차손실이 발생

하고 있다. 동 상품은 업계 共同商品으로 예정사업비율이 6% 이내로 낮

게 부과되어 있어 실제사업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초과사업비가 발생하므

로 많은 회사에서 판매 축소가 필요하다. A사와 C사는 사업비차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손실율이 미미해 실제사업비를 약간만 축소한다면 안정

적인 사업비 운용이 가능하다. 반면, B사와 D사의 경우 초과사업비율의

인하정책 또는 단계적인 販賣中止 정책이 필요하다. 초과사업비율 인하정

책으로는 생산성 향상 및 실제사업비 억제가 필요하며, 예정사업비율 인

상은 동상품이 공동상품이고 가격민감도가 높은 상품이어서 부적절하다.

한편, 동상품의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으나, 계속적인 판매가 필요한

회사의 경우 2000년부터는 회사의 실제사업비율을 감안한 예정사업비율을

책정하여 판매하는 것이 사업비차손익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림 Ⅴ- 4> 노후복지연금보험의 事業費率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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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의 경우 정부에서 所得控除 惠澤 등 세제지원을 하여 상

대적으로 판매가 용이하고, 보험기간이 장기여서 사업비 운용이 탄력적이

다. 따라서 회사별 예정사업비율도 2배이상 차이가 발생하는가 하면 실제

사업비율은 3배 이상인 경우도 있다. 특히,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일시납이

허용되지 않고, 상품별로 보험료 산정시 책정하는 예정사업비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예정사업비율이 회사별로 안정적이다. <그림 Ⅴ- 5>에서

보듯이 D사와 E사에서 예정사업비율이 높은 것은 타사에 비해서 유지율

이 낮거나 신계약에 비해 보유계약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되며, 실제사업비율의 차이는 신계약 비중이 높고 규모의 경제

에 진입하지 않아 단위당 고정사업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손실이

발생하는 회사는 販賣量 擴大 및 부실점포, 비가동인력의 정리 등을 통하

여 단위당 고정비용을 줄여 초과사업비를 억제해야 할 것이다.

<그림 Ⅴ- 5> 個人年金保險의 事業費率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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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존보험 또한 중장기저축성상품으로 급부 설계 및 보험료 책정

이 보다 자유롭다. <그림 Ⅴ- 6>에서 A사와 B사를 비교할 경우 예정사업

비율은 비슷하나 실제사업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 B사는 실제사업비 축소

정책이 필요하고, C사의 경우는 예정사업비율이 낮은데 이는 전기납보다

短期納 위주의 상품판매 때문으로 분석된다. E사의 경우 예정사업비율은

평균 수준이나 실제사업비율이 과도하고 D사는 예정·실제사업비율이 모

두 높게 나타나 초과사업비율의 인하가 필요하다. 기타 생존보험에서는 A

사를 벤치마킹하여 실제사업비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타 생존

보험의 경우 업계 전체적으로 축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차, 사차

익 수준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손실이 계속적으로 증가된다고 판단되면

판매중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림 Ⅴ- 6> 其他 生存保險의 事業費率 分析

보장성보험은 현행 상품관리규정상 사업비한도에 관한 규제가 가장 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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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되어 있다. 예정사업비율 및 실제사업비율이 다른 상품유형에 비해 월

등히 높게 나타나고, 사업비차손익의 차이도 크다. 예정사업비율이 높은

것은 수입보험료 증가율 등 신계약율이 높은 것과 상품개발시 예정사업비

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것에 기인한다. 실제사업비율이 높은 것은

신계약율과 단위당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 B, F회사는 사업비차익이 발생하는데 반해, C, D, E회사는 사업비

차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C, D회사는 예정사업비율이 타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예정사업비율을 인상하여 사업비차손실을 최소화 할 필요

가 있고, 아울러 D회사는 가격경쟁력 확보 및 사업비차손익을 安定시키기

위해서 실제사업비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E회사는 보장성

보험뿐만 아니라 전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비효율구조를 개선하

여 가격자유화에 임할 필요가 있다. 특히, E회사의 경우 상품 구성비상 F

회사와 유사하므로 F회사를 벤치마킹하여 사업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Ⅴ- 7> 保障性保險의 事業費率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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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혼합보험은 저축성보험인데 <그림 Ⅴ-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B, C, D 4사는 대부분이 금리연동형상품인 슈퍼재테크보험이 주류를 이

루고 있어 예정사업비율 및 실제사업비율이 낮은 반면 E, F사는 전통적

생사혼합보험 위주여서 예정사업비율이 높다. 6개사 모두 사업비차 손실

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동상품인 슈퍼재테크보험의 예정사업비율 인상을

통하여 초과사업비율 발생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생사혼합보험

은 저축을 겸한 보험상품이어서 일반 소비자의 니즈가 높고, 회사의 성장

도 도모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업비 책정이 필요하다.

<그림 Ⅴ- 8> 生死混合保險의 事業費率 分析

종퇴보험은 초과사업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입보험료 비중이 크

므로 사업비차 손실이 발생하는 회사는 서비스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틈새시장(niche m arket)을 공략하는 등으로 대형사와 직접 경쟁을 자

제함으로써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상품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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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00년 10월이후 신계약분의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損費認定이 되지

않아 퇴직연금 등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퇴직연금의 경우 손해보험 등

타금융권에서도 판매되기 때문에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 인수를 위한 무리한 실제사업비 집행은 회사의 부실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비 지출이 요망된다.(<그림 Ⅴ- 9> 참조)

<그림 Ⅴ- 9> 從退保險의 事業費率 分析

기타 단체보험은 저축성, 보장성 등 성격이 다른 상품이 혼재되어 있

어 예정사업비율 및 실제사업비율이 회사별로 크게 상이한데, <그림 Ⅴ-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E회사와 F회사는 초과사업비율이 크게 발생하므

로 초과사업비율의 인하가 시급히 요청된다. 주로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면

서 개인보험의 보장성보험과 비슷한 실제사업비율이 지출되는데, 예정사

업비율의 인상을 통하여 사업비차손실을 最小化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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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 10> 其他 團體保險의 事業費率 分析

나 . 會社 別 戰 略

다음은 회사별로 상품종목별 사업비율의 강·약점을 분석하고 대응방

안을 모색해 보았다.

A사는 收入保險料의 2.28%가 사업비차익으로 시현되었는데, 생사혼합

보험에서 - 0.3%, 노후복지연금보험에서 - 0.28%의 손실을 냈을 뿐 나머지

종목에서 모두 이익이 발생하였다. 특히, 보장성보험에서는 7.10%의 높은

이익이 발생해 상품유형별 사업비차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가장 높은 배당

률이 책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상품유형별 배당이 곤란하게 될 경우 보장

성보험 계약자와 타상품 계약자간에 公平性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보장성

보험의 예정사업비율을 인하하여 사업비차이익률을 비슷하게 유지할 필요

가 있다. 동사는 국내 생보업계에서 가장 模範的으로 사업비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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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그룹에 속하므로 지속적인 배당 또는 예정사업비율의 인하정책을 수

행한다면 시장점유율의 확대가 예상된다.(<그림 Ⅴ- 11> 참조)

<그림 Ⅴ-11> A사의 商品別 事業費率 分析

B사는 수입보험료의 1.1%가 사업비차손인데, 보장성보험에서 8.26%의

이익을 제외하고는 전종목에서 사업비 缺損이 발생하였다. 보장성보험에

서는 가장 높은 사업비차익률을 시현한 반면, 생존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서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기존사로서 A사에 비해 예정사업비율이

약간 적게 책정되긴 했지만 3.3%p의 사업비율 차이가 발생하므로 예정사

업비율의 調整 및 실제사업비율의 축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사업비

차손실이 3% 이상 발생하는 기타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에 대한 마케

팅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그림 Ⅴ-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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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 12> B사의 商品別 事業費率 分析

C사는 수입보험료의 0.44%가 사업비차손인데,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

을 획득한 후발 생보사로서는 가장 양호한 회사이다. C사는 개인보험에서

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단체보험에서는 A사와 함께 이익을 시현하여

단체보험에서 효율적인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사의 경우

A, B사에 비해 낮은 예정사업비율을 책정하고 있고, 실제사업비율도 낮아

예정사업비율을 약간 상승시킨다면 초과사업비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사의 경우 상품유형별로 사업비차손익률이 ±1% 전후

로 크지 않고 안정되어 있어 상품별로 비슷한 競爭力을 가지고 있다. 또

한 상품유형간에도 공평한 사업비 부과가 이루어져 계약자간 衡平性이 도

모되고 있다.(<그림 Ⅴ-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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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 13> C사의 商品別 事業費率 分析

<그림 Ⅴ- 14>의 D사는 C사와 함께 후발 신설사이긴 하지만 대조적으

로 높은 초과사업비율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보험의 경우 생사혼합보험을

제외하고 타사에 비해 예정사업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크게 발

생하고 있어 초과사업비율 抑制 對策이 시급히 요청된다. 예정사업비율이

낮은 생사혼합보험의 비중이 높아 개인보험 전체적으로는 예정사업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정사업비율의 인상보다는 실제사업비율의 인하 및 유

지율 향상 정책이 필요하다.

동사의 경우 생보업계 전체적으로도 예정사업비율이 가장 낮아 종퇴보

험 등 일시납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유동성위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납입방법별 구성비율 조정도 필요하다. 타사와 비교해

强點이 있는 보험종목이 없기 때문에 회사 전체적으로 사업비 부분의 혁

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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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 14> D사의 商品別 事業費率 分析

<그림 Ⅴ- 15>의 E사는 초과사업비율이 31.48%로 가장 높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력 종목인 보장성보험에서도 36.78%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연금 및 생존보험에서도 타사에 비해 높은 예정사업비율이 책정되었

음에도 실제사업비율이 높아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단체보험 또

한 마찬가지다. 동사의 경우 계속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사업비율 관리가 絶對的으로 필요하다. 향후 대응방안으로서는 유사

성이 많은 F사를 벤치마킹하여 실제사업비를 점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

다. 특히 완전한 가격자유화가 시행되는 2000년 이후에는 가격경쟁력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예정사업비율 인하 및 단위당 실제사업비율 引下가 절

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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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 15> E사의 商品別 事業費率 分析

<그림 Ⅴ- 16>의 F사는 E사와 마찬가지로 보장성보험 위주의 영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E사와 달리 사업비차익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

입보험료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보장성보험에서 높은 예정사업비율을 책정

하여 안정적인 사업비차익이 발생하고 있어, 동사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사의 경우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등 독특한 마아케팅 정책 및 유

지율 향상으로 安定的인 成長을 하고 있다.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단체보

험 등에서는 사업비차 손실이 발생하나 구성비율이 낮아 전체적인 손익에

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특히, 동사는 최근 무배당보험 위주의 판매정책을 지향하고 있어 사업

비차배당 대신에 보험료 인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 가격자유화시기에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동사는 사업비 및 이자율 부담이 높은 금

리연동형상품을 판매하지 않아 향후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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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는 개인보험의 보장성상품 위주의 마아케팅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

한다면 배당자유화 및 사업비율 자유화시기에서도 안정적인 손익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保障性保險 시장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할 때 개별 회사에서도 동사의 마아케팅 정책을 참고할 필요

가 있다.

<그림 Ⅴ- 16> F사의 商品別 事業費率 分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정사업비율이 규제된 환경에서 상품을 개

발하고 영업을 하더라도 회사별 상품별로 손익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사업비차배당제도가 도입되고 예정사업비율이 자유화된 환경에서는

기업의 계속성 유지 차원에서 예정사업비율, 사업비차배당율을 조정하여

야 한다.

각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상품별 사업비 분석을 실시하고 각종 할인제

도34)를 활용하여 경쟁사 또는 벤치마킹 대상회사와 비교한 후 대응전략을

- 85 -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자율차 및 위험률차손익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손익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종목은 적극적인 擴大戰略을 취

하고, 가격경쟁력 및 손익측면에서 열세인 상품은 상품의 변경 또는 판매

축소를 검토하는 등 損益爲主의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4) 사전배당은 보험료 할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가격경

쟁력 확보 및 마아케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비

부문의 할인은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에 의해 다음 3가지가 가능하다.

①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고액계약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예정사업비

의 10%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② 동일 피보험단체의 총 계약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단체계약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예정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및 지로 (GIRO)에 의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영업보험료의 2%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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